
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8 년 01 월)  

 

주제 ：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

 

세무법인 WITHPLUS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종합하여 매

월 월간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 

 

 

1.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? 

부가가치세의 납부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지만 납세의무의 

성립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

데 있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. 따라서 과세기간이 

종료하으로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

신고하는 때 확정하는데 이때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곧 부가가치세 

확정신고와 납부인 것이다. 

 

2.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 

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 

• 면세포기 사업자를 포함한다. 

 



3. 확정신고기간 

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

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 일(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

달의 다음달 25 일)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. 

 

4. 확정신고 납부 

(1) 신고대상 

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 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

환급세액이다. 또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포함하여, 이미 

신고한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제외한다., 따라서 

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

6 개월간의 실적을 합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

(2) 납부 

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

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 

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

예정고지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  

 

 

 


